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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道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하나는 藥餌요, 다른 하나는 鍼灸이다. 그런데 병을 치료하

는데 침구보다 묘한 것이 없다. 요체는 마음을 정진하여 손에 미치게 하는 것이다. … 내의원 護

軍 全循義와 司直 金義孫 이러한 시술의 병폐를 바로 잡고자 한 것이다. 여러 의서를 모으고 뺄

것은 빼고 보충할 것은 보충하여 한 권으로 엮었다. … 이 책을 널리 광포하는 것은 대개 사람들

로 하여금 遏眼의 시기에 길흉을 판별하고, 손을 쓸 수 없는 膏盲도 치료하기 위함이다. 모든 사

람들이 요절의 근심을 덜어내어 모두 仁壽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무릇 성인의 감화를 입는 것

은 聖朝의 仁心仁政의 그러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正統十二年 正月初六日 奉訓郞集賢殿

副敎理 知製敎 兼春秋館記注官 世子左司經 臣金禮蒙謹序(『침구택일편집』, 서)



<조선전기 의학 ; 2013.11.19>

A)토산약재 대략 수백여종을 비교하여 머리에 향명을 주하고 다음에 味 또는 性 , 춘추채

취의 조만, 음양건폭의 선악을 모두 本草 諸書에서 찾아 <향약채취월령> 1편을 편성․교정

하여 인간하게 하였다(『향약채취월령』 발문).

B)의약을 마련하여 큰 병과 작은 병을 고치게 하는 것은 정사의 할 일이다. … 우리나라

가 중국과 멀리 떨어져서 이 땅에서 생산하지 않은 약은 구하기 어려운 것을 몹시 적정하였

을 것이다. 그래서 인지 우리나라 풍속이 흔히 한가지 풀을 가지고 한가지 병을 고치는데 특

효를 본다. 일찍이 『삼화자 향약방』이 있었는데, 아주 간단한 요령만 뽑아 놓아서 보는 사

람들이 너무 약식으로 된 것이 결점이라 하였는데, 지난번 현판문하 권공 仲和가 徐贊이란

사람을 시켜 거기에 여러 방문을 모으고 편집해서 『향약간이방』을 저술하였으나 그 책이

오히려 세상에 널리 쓰이는 바 못되었다. … 좌정승 백양백 조준 공과 우정승 상략백 김사형

공이 위로 임금의 마음을 본받아서 서울에다 제생원은 설치하고 하인을 두어 본국에 생산되

는 약제를 채취해서 약을 제조하여 널리 백성들의 편리를 도와주자고 주청하였으니, 중추 김

희선 공이 그 일을 맡았다. 각 도에도 또한 의학원을 설치하고 교수를 보내어서 이 방문과

같아 약을 쓰게 하여 영구히 그 혜택을 받게 하고, 또 그 방문이 미미한 곳이 있을까 염려하

여 곧 權公에게 특명으로 약국관을 시켜서 다시 여러 방문을 상고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 사

람들의 경험한 것을 뽑아서 부분 별로 같은 편을 골라 엮어 놓고, ‘향약제생집성방’이라 하고

그 끝에 소와 말 고치는 방문도 붙였다. 김중추가 강원관찰이 되어 인부를 모집하여 목판에

다 그 글을 새겨서 책을 많이 박아 널리 전하게 하였으니, 모두 구하기 시운 물건이오.(『동

문선』권91, 향약제생집성방서).

C)일찍이 판문하 신 權仲和가 방서를 채집하고 이를 편집하여 『향약간이방』을 저술하였는

데, 또 백양백 조준 등이 약국 관원에게 명하여 여러 방서를 상고하고 우리나라 경험방을 모아 분

류를 나눈 뒤에 편집 간행하였으니, 이로부터 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병도 쉽게 치료할 수 있

게 되어 사람마다 편리하게 여겼다. 그러나 중국에서 나온 방서는 오히려 적고 중국과 약명이 다

른 것이 자못 많으므로 醫業을 하는 사람들이 그 책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

었다. 우리 주상 전하께서 특히 이에 유의하여 醫官을 골라서 매양 사신을 따라 북경에 가서 방서를

널리 구하게 하고, 또 황제에게 申奏하여 大醫院에 나아가서 약명의 그릇된 것을 바로잡으며, 宣德 신

해년(세종 13, 1431) 가을에 집현전 직제학 兪孝通·典醫 盧重禮·副正 朴允德 등에게 명하여 다시 鄕藥

方에 대하여 여러 책에서 빠짐없이 찾아내고 종류를 나누고 더 보태어 한 해를 지나서 완성하였다. 이

에 舊證은 3백 38가지인데, 이제는 9백 59가지가 되고, 舊方은 2천 8백 3가지인데, 이제는 1만 7백 6가

지가 되었으며, 또 針灸法 1천 4백 76조와 鄕藥本草 및 炮製法을 붙여서 합해 85권을 만들어 올리니,

이름을 ‘향약집성방’ 이라 하였다. 간행하여 널리 전하려고 할 때 권채에게 명하여 序를 짓게 하였다.

신 채는 그윽이 생각하건대, 임금의 道는 仁보다 더 큰 것이 없고, 仁道는 지극히 크며, 또한 여러 가

지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주상 전하께서 거룩한 덕으로 지극히 훌륭한 정치를 일으켜 位를 지키고

정령을 내는데 오로지 이 도의 큰 것에 따르고 있거니와, 의약으로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까지 이와 같

이 힘을 쓰니, 仁政의 本末과 크고 작은 것을 남김없이 다한 것이라 하겠다. 또 옛 임금이 혹은 몸소

약을 조제하고, 혹은 수염을 잘라 약에 타서 은혜가 한 사람에게 미친 것도 후세에서 오히려 칭찬하는

데, 한 번 醫書를 편찬하여 널리 치료하는 방법을 보이고 역조 창생에게 은혜를 주고 만세에 덕택을

베푸는 것과 어찌 같으리오. 그 규모와 시설은 실로 千態萬象이다. 지금부터 이 장서로 인하여 약을 먹



어 효력을 얻고, 앓는 사람이 일어나고 일찍 죽는 것이 변하여 壽命을 얻고 무궁토록 和氣를 얻게 하

는 것이 어찌 聖朝의 어진 마음과 어진 정치에서 나온 바를 알지 못하리오.”하였다.(『세종실록』권60,

15년(1433) 6월 11일 임진, 『향약집성방 서문)
D)典醫提調 黃子厚가 상언하기를, “… 이제 전하께서 《撰集鄕藥方》은 모두 옛 사람의 방문이므로

써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으나, 신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集成鄕樂方》은 너무 복

잡하고 약이 맞지 않는 것이 많으며, 또 藥毒의 유무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또 대인·소아·老虛한 병자

에 대한 복약의 많고 적음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도거리로 아무 병에는 몇 丸, 몇 그릇을 복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옛 사람의 말에, ‘병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약이 사람을 해친다’고 하였으니, 이 말

은 참말입니다…. ”하니, 예조에서 심의하여 아뢰도록 하였다(『세종실록』 권60, 15년(1433년) 6월 1일

임오).

E)集賢殿 副校理 金禮蒙·著作郞 柳誠源·司直 閔普和 등에게 명하여 여러 方書를 수집해서 分門類聚

하여 합해 한 책을 만들게 하고, 뒤에 또 집현전 직제학 金汶·辛碩祖, 부교리 李芮, 승문원 교리 金守

溫에게 명하여 의관 全循義·崔閏·金有智 등을 모아서 편집하게 하고, 안평 대군 李瑢과 도승지 李思哲·

右副承旨 李師純·僉知中樞院事 盧仲禮로 하여금 監修하게 하여 3년을 거쳐 완성하였으니, 무릇 3백 65

권이었다. 이름을 《醫方類聚》라고 하사하였다(『세종실록』 권110, 27년(1445년) 10월 27일 무진).

F)行大護軍 梁誠之에게 명하여 《醫方類聚》를 校正하게 하였다(『세조실록』 권18, 5년(1459 년) 11

월 30일 무신).

G)判典醫監事 盧重禮에게 명하여 《胎産要錄》을 편찬하게 하니, 상권에는 태아[胞胎]의 교양법을

상세히 논하고, 하권에는 영아(嬰兒)의 보호 육성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는데, 鑄字所로 하여금 이를

인쇄하여 반포하게 하였다(『세종실록』 권63, 16년(1434년) 3월 5일 임오).

H)의정부에서 형조의 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 또 無冤錄을 보니, 시체를 검사하는 데에는, 몸에

있는 어느 곳에 상처가 있는데, 길고 넓은 것이 각각 몇 치 몇 푼이요, 깊이가 몇 치 몇 푼이라고 하였

사오나, 산 사람[生人]의 상처에 있어서는 깊고 얕은 것을 몇 치라고 재는 법문(法文)이 없사온데, 근년

이래로 경외(京外)의 관리들이 으레 사람이 맞아서 상한 것을 살펴 검사할 때에, 상처의 깊고 얕은 것

을 자로써 재는데, 사람이 이미 상처를 입어 아픔이 심한데도, 또 자로 깊고 얕은 것을 재느라고 나뭇

가지 같은 물건으로 찔러서, 더욱 아프고 상하게 하여 숨이 끊어지게 될까 염려되옵니다. 옛사람의 말

한 것이 반드시 깊은 뜻이 있는 것같이 생각됩니다. 하물며 律文에도 상처를 냈으면 일체로 科罪한다

하였으니, 반드시 상처의 깊고 얕은 것으로 죄의 경중이 있지 아니한 것이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죽은

시체 외에는 맞은 사람의 상처의 깊고 얕은 것은 모두 재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종

실록』 권87, 21년(1439년) 11월 29일 계유).



<조선전기 의학 ; 2013.11.7>

A)內藥房 의원 平原海·曹聽을 내쫓아 典醫監에 근무하게 하였으니, 임금이 편치 못한데 원

해 등이 약을 조제하기를 정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태종실록』권16, 태종 8(1408) 12

월 25일(무술)

B)이조에서 아뢰기를, “內藥房은 관계가 지극히 중한데 약방이라고 부르고, 또 그 관원은

名號가 없으니 옛 제도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內醫院이라 호칭하고 관원 16인을

두되, 3품은 提擧라고 부르고 6품 이상은 別坐라고 부르며, 參外는 助敎라 부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종실록』권100, 세종 25년 6월 무술)

C) 典醫監은 診視와 和劑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判事 2명 정3품이고, 감 2명 종3품이고,

소감 2명 종4품이고, 丞 2명, 겸승 2명 종5품이고, 注簿 2명, 兼注簿 2명 종6품이고, 直長 2명

종7품이고, 博士 2명 종8품이고, 檢藥 4명 정9품이고, 助敎 2명 종9품이다. 이상의 寺와 監의

令史는 모두 奉常寺의 例에 의거하게 한다(『태조실록』권1, 태조 원년 7월 정미)

D)禮曹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傳敎를 받으니, ‘혜민서와 제생원은 의약을 소중하게 다루

어야 하는데, 이제 중국 藥材는 차츰 귀해지고, 또 사고 팔 때에 진짜와 가짜가 서로 섞이며,

혹은 묵고 썩은 것으로 약을 지으니, 병을 치료하는 데에 효과가 없다. 대체로 사람과 물건이

생겨남에 있어서는 각각 그 水土에 알맞은 것이 있게 마련인데, 鄕藥으로써 치료하더라도 본

래 충분할 것이나, 다만 개발하여 쓰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향약을 개발하여 쓰는 條件을

상의하여 아뢰라.’ 하시었으므로, 臣 등은 삼가 상의하여 아룁니다.

1. 이보다 앞서는 內用하는 약재는 典醫監에서 담당하고, 약재를 구입하는 것은 惠民署에서

담당하고, 大小 朝官에게 약재를 제공하는 것은 濟生院에서 담당하여 각각 맡은 바가 있었는

데, 제생원을 없애고부터는 향약을 개발하여 쓰지 않았습니다. 요즈음에는 內醫院을 설치하여

내용하는 모든 약재를 전담하게 하고, 전의감에서는 다만 賜給하는 약만 제조하니, 일이 매우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혜민서에서 담당하던 모든 일은 전의감에 이속(移屬)시키고, 혜

민서는 제생서(濟生署)라 하여 전례(前例)에 따라서 향약 공급을 전담하게 하소서. …

1. 전에 撰集한 《향약집성방》·《본초》에는 여러 약초를 채취하여 건조시키는 법을 다 기

록하지 못하였는데,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뒤따라 발견하여 개발해서 쓰는 약재도

추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각 고을에서 약재를 바치는 것이 임의로 채취한

것이어서 본래의 성분을 잃어 병을 치료하여도 효험이 없으니, 매우 미편(未便)합니다. 아울

러 모두 撰集해서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권98,

9년(1478) 11월 25일(임오))

E)濟生院을 설치하고 각도로 하여금 매년 鄕藥材를 실어다 바치기를 惠民局의 例와 같이

하였다(『태조실록』12권, 6년(1397) 8월 23일(임인)

F)吏曹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惠民局·제생원의 前銜權知가 각각 30인이었는데, 각각

6遞兒를 가지고 한 해가 다하도록 受職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兩司가 合屬하여 前銜權知와

나력의 권지가 총 69인인데, 다만 6체아를 가지고 한 해가 다하도록 한 번 수직(受職)하게 한

다면, 엄체하여 불쌍합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1년에 兩都目으로 서로 번갈아서 受職하게 하소

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1권, 6년(1460) 7월 28일(임인)

G)동활인원(東活人院)【동소문 밖에 있다. 】서활인원(西活人院)【서소문 밖에 있다. 옛 이

름은 대비원(大悲院)이다. 제조(提調)와 별좌(別坐)를 두고, 또 의원과 무당을 두어서, 서울 안

에 병들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모두 이곳에 모아 놓고, 죽·밥·국·약을 주며, 아울러 옷·

이불·자리를 주어 편하도록 보호해 주고, 만일 죽는 이가 있으면 잘 묻어 준다. 】(『세종실

록』권148, 지리지 한성부조)

H)東活人院)·서활인원(西活人院)은 활인서(活人署)로 이름을 고치고 참봉(參奉) 하나를 두

었다.(『세조실록』권38, 세조 12년 정월 무오)

I)전라도 按廉使 金希善이 도평의사사에 보고하였다. “外方에는 醫藥을 잘 아는 사람이 없

으니, 원컨대, 각도에 醫學敎授 한 사람을 보내어 界首官 마다 하나의 醫院을 설치하고, 양반

의 子弟들을 뽑아 모아 生徒로 삼고, 그 글을 알며 조심성 있고 온후한 사람을 뽑아 敎導로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鄕藥으로 백성의 질병을 고치는 經驗方을 익히게 하고, 敎授官은 두루

다니면서 설명 권장하고, 약을 採取하는 丁夫를 定屬시켜 때때로 藥材를 채취하여 處方에 따

라 제조하여,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즉시 救療하게 하소서.”(『태조실록』 권3, 2년(1393)

1월 29일 을해).



大護軍 金乙玄·司宰副正 盧仲禮·前敎授官 朴堧 등이 조정에 들어와서 質疑하기를, “本國에

서 생산되는 약재 62種 안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과 같지 않는 단삼(丹蔘)․루로(漏蘆)·시호

(柴胡)·防己·木通·紫莞·葳靈仙·白歛·厚朴·芎藭·通草·藁本·獨活·京三陵 등 14종을 중국 약과 비

교하여, 새로 진짜 종자를 얻은 것이 6종이나 됩니다.”라고 하니, 명하여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과 같지 않은 鄕藥인 단삼·방기·후박·자완·궁궁·통초·독활·경삼릉은 지금부터 쓰지 못하게

하였다(『세종실록』 권19, 5년(1423년) 3월 22일 계묘).

判羅州牧事 黃子厚가 계하기를, “《鄕藥救急方》을 인쇄하여 外方에 나누어서 생명을 구제

하는 길을 넓히게 하소서.”하니, 드디어 충청도로 보내어 간행하도록 명하였다(『세종실록』

권37, 9년(1427) 9월 11일 병신).

평안도·함길도의 감사에게 傳旨하기를, “평안도의 강계(江界)·여연(閭延)·자성(慈城)과 함길

도의 경원(慶源)·경성(鏡城)·갑산(甲山) 등지에 사는 백성들이 만약 疾病에 걸리게 되면, 약을

얻지 못하여서 목숨을 잃는 경우에 이르게 되니, 진실로 가엾고 민망하다. 그러므로 내가 널

리 鄕藥을 준비하여 그들의 목숨을 건져 주고자 한다. 그러나 京城 안에서도 전적으로 官衙

를 설치하여 구료하여도 오히려 고루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니, 하물며 멀고 궁벽한

곳의 많은 백성들을 어찌 한 사람 한 사람 구제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곳에 부방(赴防)한

군사들은 멀리 고향을 떠나서 추위와 바람을 무릅쓰고 있어서 병에 걸리기 쉬울 것이니, 구

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도의 醫學敎諭에게 시켜서 鄕藥을 採取하게 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서 아뢰라.”하였다(『세종실록』 권62, 15년(1433) 10월 12일

신유).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조종께서 濟生院을 설치하여 臧獲을 붙여 준 것은 오로지 病人을 구

료하기 위함인데, 근년에는 그 본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藥材를 심어서 가꾸고 採取하는 등

의 일은 餘事로 보고 그 奴子를 관리의 根隨로 정하옵니다. 병인 구료에는 게으르고 마음을

두지 아니하여, 드디어 우리 조종께서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을 한갓 허식이 되게 하였사

오니 진실로 미편하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根隨를 각처에 정해 보내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鄕藥을 모두 다 심어서 키우고, 산과 들에 저절로 나는 약재를 節期에 따라 채취하며,

무릇 병인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모두 베풀어 주게 하며, 그 약재를 심어 가꾸고 채취한

것이 많고 적음과 약을 쓰는 일에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헌사로 하여금 매양 季月을 당하

여 점검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종실록』 권85, 21년(1439) 4월 29일 병오).



<조선전기 의서편찬 ; 2013.11.17)

A)禮曹에서 아뢰기를, “本曹에서 日本國 사신을 연회하던 날 후추[胡椒]의 씨를 구해 보낼

것을 말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南蠻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琉

球國에서 항상 남만에 請하고 본국에서 또 유구국에 청하여, 종자를 얻기가 어려울 것 같다.’

고 하였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그들이 비록 생산되지 않는다고 말하나, 후추는 일본에서

왔으니, 일본이 유구국에 청하여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傳請하여 보내라는 뜻을 아울

러 書契에 써서 諭示하라.”하였다(『성종실록』 권140, 13년(1482) 4월 17일 을묘).

B)上林園에서 계하기를, “본원에서… 또 江華府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 있어 水氣가 모인

곳으로 초목의 성장이 다른 곳보다 나은 편이니, 청하옵건대 柑子·柚子·石榴·木瓜 등의 각종

과목을 재배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종실록』권42, 10년(1428년) 12월 9일 병

술).

C)內議院에 傳旨하기를, “京師에 갈 때마다 전갈[蝎]을 담을 土家를 付送하여, 전갈을 취하

여 와서 本院에서 기르도록 하라.”하였다. 임금이 전갈이 藥劑에 절실하므로 본국에서 번식시

키고자 하여 매양 중국에 들어가는 醫院으로 하여금 구해 오도록 한 것이다(『성종』 권227,

20년(1489년) 4월 4일 임진).

D)典醫提調 黃子厚가 상언하기를, “… 이제 전하께서 《撰集鄕藥方》은 모두 옛 사람의 방

문이므로 써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으나, 신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集成

鄕樂方》은 너무 복잡하고 약이 맞지 않는 것이 많으며, 또 藥毒의 유무를 분별하지 아니하

고, 또 대인·소아·老虛한 병자에 대한 복약의 많고 적음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도거리로 아무

병에는 몇 丸, 몇 그릇을 복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옛 사람의 말에, ‘병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약이 사람을 해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참말입니다…. ”하니, 예조에서 심의하여 아

뢰도록 하였다(『세종실록』 권60, 15년(1433년) 6월 1일 임오).

E)行大護軍 梁誠之에게 명하여 《醫方類聚》를 校正하게 하였다(『세조실록』 권18, 5년

(1459 년) 11월 30일 무신).

F)吏曹에 전지하여 孫昭 등 10인을 파직시키고, 柳瑤 등 7인을 파직시킴과 동시에 前仕를

삭제하고, 韓致良 등 46인의 전사를 삭제하고, 安克祥 등 11인은 告身을 빼앗았는데, 《의방

유취》를 교정함에 있어서 많은 錯誤를 일으켰기 때문이다(『세조실록』권32, 10년(1464년) 1

월 11일 갑자).


